
   김해시 고시 제2018-242호

김해 나전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 나전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김해시 제2011-77호) 및 나전2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제2018-227호)에 따라 나전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10. 11.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변경)

    ◦ 관리기관 : 김해시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 산업단지 위치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13-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 기정 : (주)광명이앤지, 지제이제이코리아(주), 원광건설(주)  

       - 변경 : (주)광명이앤지, 가교산업(주), 원광건설(주)

  나. 조성목적(변경없음)

    ◦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및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용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함.

  다. 추진상황

    ◦‘11. 06. 02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1-77호)

    ◦‘13. 01. 3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224호)

                     (시행사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13. 12. 19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243호)

                     (시행사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14. 07. 24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4-143호)

                     (사업시행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15. 03. 12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5-42호)

                     (사업기간 변경, 유치업종 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15. 12. 0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5-226호)

                     (토지이용계획 변경)

    ◦‘17. 03. 30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96호)

                     (시행사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

    ◦‘17. 08. 3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234호)

                     (구역계 변경, 사업기간 변경, 유치업종 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

    ◦‘17. 12. 2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234호)

                     (구역계 변경, 사업기간 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18. 09.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227호)

                     (구역계 변경, 유치업종 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라. 분양현황(변경)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계 획

미 분 양
계

조성

완료

조성 중 소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0,778 121,599.9 59,27559,794.5 - 61,503 19,289.2 61,503 19,289.2 120,778 79,083.7

기정

2011

~

2017

변경

2011

~

2018

기정

( 주)광명이앤지 

( 주 ) 가 교 산 업 

원 광 건 설 ( 주 )

변경

( 주 ) 가 교 산 업

( 주 ) 이 지 스 

원 광 건 설 ( 주 )

산업시

설구역
78,033 78,590.4 58,77959,301.2 - 19,254 19,289.2 19,254 19,289.2 78,033 78,590.4

지원시

설구역
496 493.3 496 493.3 - - - - - 496 493.3

공공시

설구역
30,840 31,096.5 - - - 30,840 - 30,840 - 30,840 -

녹 지 

구 역
11,409 11,419.7 - - - 11,409 - 11,409 - 11,409 -

 



  마. 입주계획(변경)

(단위 : 개사, ㎡）

구  분

입주업체수 입주면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향  후 16 16 15 15 1 1 78,529 79,083.7 78,033 78,590.4 496 493.3

  바. 입지여건(변경없음) 

시 설 명 ‘18. 9월 현재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생활용수 지하수개발에 의한 용수공급 
99.8㎥/일 - - -

전    력 한국전력 12,710KW 사용 예정 - - -

통신시설 한국통신 38회선 사용 예정 - - -

도 로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 (7.5㎞) - - -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 - - -

부산.대구고속도로 상동IC (6.7㎞) - - -

항 공 김해공항 (20㎞) - - -

항 만 부산신항 28km(완공기준) - - -

환 경 오수처리장 운영 (96㎥/일) - - -

2. 관리기본방향

    ◦ 관리기관 : 김해시

      - 사업시행자(변경) 기정 : (주)광명이앤지, 지제이제이코리아(주), 원광건설(주)  

                         변경 : 가교산업(주), (주)이지스, 원광건설(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도모

      환경 친화적인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구역(변경)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비고

기

정

120,778

(100.0)

78,033

(64.6)

496

(0.4)

30,840

(25.5)

11,409

(9.5)

변

경

121,599.9

(100.0)

78,590.4

(64.6)

493.3

(0.4)

31,096.5

(25.4)

11,419.7

(9.6)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2)「산집법」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거「산집법」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3) 산업시설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집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산집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지원시설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적용한다.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김해시도시계획조례 등에 의한 용도별 허용 가능한

            건축물

        (3)「주차장법」에 의한 허용 가능한 시설(주차장 용도에 적합한 시설)

       ※ (3)은 주차장에만 해당함

    

     (라) 녹지구역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나. 입주관리계획(변경)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시설용도 : 

          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C23, C24, C29, C30, C32 업종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C22, C23, C24, C29, C30, C32 업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

(C24),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금속가구 제

조업(C32) 

      (2) 불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단,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의 특정대기유해물

질 배출시설 및「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

나 법 제34조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득하는 사업장 및 도금시

설의 입주를 제한

      (3) 기존 공장을 양수(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1)-(가)-(1)의 업종에 적합하여야 

         하고 1)-(가)-(2)에 미해당하여야 함.

    ※ 다만,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산집법」제2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시 입주의향서 제출업체 중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체

     ◦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거 입주업체 유치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성장유망기업

     ◦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저공해업종 영위 기업

     ◦ 수출 기여도, 신기술 보유,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관리기관은 위 항목을 포함한 입주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거 1군 업종을 우선 입주유치

      ※ 입주유치 애로(미분양 등), 처분, 실시계획 변경관련 추가 공급, 외국인투자 등의 사유

         발생시 2군 업종 입주유치 가능

      ※ 단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있는 경우 입주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4) 입주절차

     ◦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산집법」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 

  다. 산업시설구역 배치계획(변경)

   1) 업종별 배치계획

     - 기정

    

업  체 중분류
업종배치

구성비(%) 비고
업체수 면적(㎡)

합      계 15 78,033 100

1차 금속 제조업 C24 1 6,115 7.9 2-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 18,757 24.0 1-8, 2-3, 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 5,620 7.2 1-5, 4-1

금속가구 제조업 C32 8 40,809 52.3
1-2, 1-3, 1-4, 1-6, 

1-7, 1-9, 4-2, 4-3

비금속 광물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3

C30
1 6,732 8.6 1-1

    
     - 변경 

    

업  체 중분류
업종배치

구성비(%) 비고
업체수 면적(㎡)

합      계 15 78,590.4 1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구 제조업

C23

C32
7 47,231.9 67.0

1-1, 1-2, 1-3, 1-8, 

1-9, 2-1,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 4,075.2 5.2 3-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구 제조업

C22

C32
1 3,408.4 4.3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9

C30
2 5,617.8 7.2 1-5, 4-1

금속가구 제조업 C32 1 3,410.8 4.3 1-7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구 제조업

C24

C32
2 12,752.8 9.3 1-4, 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구 제조업

C30

C32
1 2,093.5 2.7 4-2

  

      ※ 준공 후 확정면적은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 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배치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기정

   

구    분 1군 업종 2군 업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24, 29, 30, 32

금속·기계·가구 24, 29, 32 2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0 23, 24, 29, 32

   - 변경

구    분 1군 업종 2군 업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2, 23 24, 29, 30, 32

금속·기계·가구 24, 29, 32 22, 2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0 22, 23, 24, 29, 32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참조 

라. 지원시설,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변경)

   1) 설치계획

(단위 :㎡, 개소）

    

시 설 명
지원·공공시설구역

비고계획면적 필지(개소)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2,745 43,009.5 14 14

지원시설 496 493.3 1 1

주 차 장 3,010 3,077.0 2 2

저류지설 1,810 1,860.2 1 1

배 수 지 788 789.1 1 1

가 압 장 76 71.7 1 1

오수처리시설 960 926.2 1 1

도     로 24,196 24,372.3 4 4

 녹지(공원) 11,409 11,419.7 3 3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

        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및「산업단지관리지침」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 3-가-2)-(다)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3) 시설관리운영 주체

     ◦ 주 차 장 : 사업시행자

     ◦ 오수처리시설 : 입주기업협의체 또는 사업시행자

     ◦ 가 압 장 : 입주기업협의체 또는 사업시행자

     ◦ 배 수 지 : 입주기업협의체 또는 사업시행자

     ◦ 저류시설 : 김해시 무상귀속 후 입주기업협의체 또는 사업시행자

  마. 사후관리 계획(변경없음)

   1) 목표

    ◦「산집법」「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산업단지관리지침」및「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입주계약 업체의 분양용지는「산집법」「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산업단지관리지침」 

       및「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사후 관리

    ◦「산집법」에 의거 분양용지의 불법 전매,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구역 내 오수처리장을 통해 연계처리하며,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   

    ◦ 폐수(단,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을 발생시키는 업체, 유독물영업등록대상 업체 및 도금시설의 입주를 제한

    ◦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바.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

        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집법」및「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산업단지

      관리지침」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3) 가구 및 획지계획 : 붙임 참조

   4)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계획(신설)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용도별구획도(기정)



   ● 용도별구획도(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도(기정)



   ● 가구 및 획지계획도(변경)



   ● 업종별배치계획도(기정)



   ● 업종별배치계획도(변경)



   ● 건축물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 계획도(기정)



   ● 건축물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 계획도(변경)


